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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전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5고단3002  저작권법위반

피  고  인 A

검       사 한승훈(기소), 이수지(공판)

판 결 선 고 2025. 10. 30.

주       문

피고인을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,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

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이       유

범 죄 사 실

  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 공

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그럼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2025. 4. 10.경부터 2025. 4. 17.경까지 세종 B에 있는 

C 사업장에서 IP주소 “(IPV4 1 생략)” 및 이메일주소 “(이메일 1 생략)”을 사용하여 D

회사의 저작물인 “E”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위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그 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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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고소장

1. F의 진술서

1. 증거자료(저작권청 등록자료, 크랙정보 등)

1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자료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 제136조 제1항 제1호, 벌금형 선택

1. 집행유예

   형법 제62조 제1항(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)

1. 노역장유치

  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(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)

양형의 이유

 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

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의 집행을 유

예한다.

  ○ 불리한 정상: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

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.

  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.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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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

고 있다.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.

            판사 고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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